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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들이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

행사를 주최할 시 지역구 내 시립체육시설과 같이 시에서 운영하는

시설 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

○ 그러나, 지역 주민 단체들이 마을 행사 등을 목적으로 시설 이용시에

별도 이용료 감면을 받지 못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지

않는다는 지적이 있음

○ 이에,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

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

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

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관련 이용료 일부 감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,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

한 법률






